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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ower _ 전기 Q&A

� 옥외케이블공사방법
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193조

케이블전선을 주차장 부분에 노출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케이블 공사방법

으로 PVC 전선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PVC 전선관 내에 입선하여 설치하여도

되는지요?(사용전압은 400V 미만임) 

제193조제1항제4호기준에의하면방호장치에제3종접지를하도록되어있는데

이때는 PVC 전선관으로는 제3종 접지가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케이블 공사방법은 판단기준 제19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 케이블은PVC 등방호장치를사용하지않고판단기준제193조제1항제3호와

같이직접조 재(건물벽등)에고정하여시설할수있습니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적당한방호장치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합성수지관은 금속제가 아니므로 판단기준 제183조의 합성수지관(경질 비닐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케이블

방호장치로사용할경우는접지공사를할필요가없습니다. KEA

※참조: 금속관은금속제이므로판단기준제184조의금속관을케이블방호장치로사용할경우는

400V 미만인 경우는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일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400V 이상일경우사람이접촉할우려가없도록시설하는경우에는제3종접지

공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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